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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 

2007- 27

연월    2007. 03. 30.

    사 천 시 

  

1. 결주

   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 개   

별지  같  결한다.

 2. 개  

   신청사 신 공사가 공 에 라 사천시청 재지  신 지  

변경하여 청사   리코  함.

 3. 주 내용

   사천시 재지  리동 427-1 지 에  용  곡리 501 지

 변경

 4. 주  과  : 없

 5. 참 고 사 항

  가. 계  :  

  나. 산  : 별도  필  없

  다. 합     : 감사담당

  라.     타

    1) 신  비  :  

    2) 고 : 행 차  41 1항  규 에 한  내용

 민  리  또는 상생 과  없 므   생략

    3) 규 심사 : 해당 없



사천시      

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 개 안

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  다 과 같  

개 한다.

별  다 과 같  한다

  별  사천시  재지란  리동 427-1 지  용  곡리 

501 지  한다.

      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신  비

       행 개      안

〔별 〕시청  동사  재지

  사천시  재지  리동 427-1 지

〔별 〕시청  동사  재지

  사천시  재지  용  곡리 501 지



【지 】
[ 개  2006.5.24  7957 ]

6  (사  재지) ①지 단체  사  재지  가  
  아닌   · ·동  사  재지는 에 하고,  변경하  
  거나 새 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단체   한다.   
  항에 어  동  4 5항  규 에 한 행 동  말한다. 
  <개  1994·12·20, 1999.8.31, 2005.3.24>
  ② 1항  는 당해 지  재 원 과 수  찬  얻어야  
   한다.
 

【지  시행 】
[ 개  2006.6.29 통  19566 ]

 계    췌

6  (사  재지)  6  규 에 한 지 단체  사
 재지는 주사   결 하 , 특별시, 역시  도  특

별 도( 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는 시(「 주특별 도   
도시  한 특별 」 15 2항에  행 시  포함한

다. 하  에  같다)·  또는  단  결 하고, 시·   
에 는 ·  또는 동  단  결 한다. <개  1994.7.6, 

1995.7.1, 2006.6.29>
  [ 개  2005.3.24  7398 , 시행  2005.9.25]


